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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 고

[ ] 

[ ] 

제 조 상품  매4 ( ) 상품  매 액  만원 상  200③ 

경 에는 상품  종 별 매처별 견적비  등  해 할, 

 가  높  상품  매하여야 하 할  가  , 

높  상품  복수  경 에는 직원  등에 라 택

하여 매할 수 다 다만 정  시책 등에 라 누 상품. , 

 등   매할 필 가 는 경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[ ] 

제 조 상품  매4 ( ) 상품  는 산절감  하여 ② 

다  각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 합 매 가능 여

  검 하여 매하여야 한다. 

정 적  지 어 연간 사 수량  측 가능한 경  1. 

여러  동 한 상품  매하는 경  2. 

[ ] 

제 조 상품  7 ( ) 상품  는 상품  매하거나 ① 

배 하는 경  별지 제 식  상품  매 배  1 ㆍ

하 라 한다  하여야 한다( “ ” ) .

제 조 증빙 료  8 ( ) 상품  는 상품  매배 한 경① ․

에는  증빙 료 수 증 수증 등  에 여 ( , )

사 내역  히 하여야 한다.

[ ] 

제 조 상품  7 ( ) 에는 상품  량 매 법, ② 

카드 사 실적에  티브 차원에  지  상품  등 

수적  발생한 상품  내역  하여야 한다.ㆍ

[ ] 

제 조 증빙 료8 ( ) 상품  배 하는 경 에는 에 ② 

수 한 사람  필   하여야 한다 다만 수  필 . 

 곤란한 경 에는 그 사  상 히 하고 중간 수

 필  받아 한다.

[ ]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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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조 증빙 료8 ( ) 다  각  같  사  정하여 상③ 

품  배 한 경 에는 해당 에 사 한 사실  증 할 

수 는  함께 보 하여야 한다. 
   1. 사 공헌 동  하여 상품  직접 지 한 경   수증

상품  물품 등  매하여 지 한 경  물품 매 수증   2. 

그 밖에  증빙   3. 

[ ] 

제 조 감9 ( ) 감사  상품  매 및 사 에 한 ② 

법 당행  방지하  하여 체감사계 과 연계하여 다  ․

각  사항에 하여 감사하여야 한다.
상품  매 산  적절   1. 

상품  매과정에  산절감  한 검 절차 행 여   2. 

상품  적  사  및 개 적 사  여     3. 

상품  사  실태 등   4. 

[ ] 

제 조 감9 ( ) 상품  는 상품  사  및    ① 

실태  수시  점검하여 법 당한 행 가 발생하지 않ㆍ

 노 하여야 한다.

[ ] 

제 조 감9 ( ) 제 항에  감사결과 상품  법2③ ㆍ

당 사 한 사실   경 에는 상품  사  즉시 중

단하고 징계 수 등 제 조치  하여야 한다, .ㆍ

[ ] 

제 조 감9 ( ) 제 항에  감사결과 상품  법2③ ㆍ

당 사 한 사실   경 에는 상품  사  즉시 중

단하고 징계 수 등 제 조치  하여야 한다, .ㆍ

[ ] 

  제 조 상품  매 사 내역 공개10 ( · ) 상품  는 상품  

매 및 사  내역  별지 제 식에 라 매년 월말 지 2 12

시 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〇〇


